
[세무사 1차 전국모의고사 수정 사항]

1. 1교시

 1) 1교시(재정학) 13번 문제 수정

[문제 13]

㈜미래 -> ㈜나무 로 수정

2. 1교시(세법학개론)

 1) 1교시(세법학개론) 52번 해설 수정

[해설52]
(1) 금융소득 종합과세 

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: 5,000,000원 ＋ 8,000,000원 ＋ 3,000,000원 ＋ 7,000,000원＋ 1,000,000원

＝ 24,000,000원 

금융소득금액 : 24,000,000원 ＋ Min[7,000,000원, 4,000,000원*1] × 10% ＋ 2,000,000원*2

＝ 26,700,000원

*1. 기본세율 적용 금융소득 : 24,000,000원 － 20,000,000원 ＝ 4,000,000원

*2. 출자공동사업자 배당

(2) 종합소득금액 

26,700,000원 － Min[7,000,000원(이월결손금), 6,700,000원*(기본세율 적용 금융소득)] 

＝ 20,000,000원

* 26,700,000원 － 20,000,000원 ＝ 6,700,000원



 2) 1교시(세법학개론) 57번 해설 수정

[해설57]  ③ → ④

(1) 보험료세액공제 : 없음(장남 나이요건 미충족) 

(2) 의료비세액공제 : 5,000,000원 × 30% + 1,000,000원 × 15% = 1,650,000원

   * 공제대상 본인 등 의료비 : (3,200,000원–1,000,000원) - 40,000,000원×3% = 1,000,000원

(3) 교육비공제 : 1,700,000원 × 15% = 255,000원 

   * 교육비 지출액 : 400,000원 + 500,000원 + 500,000원(교복한도액) + 300,000원(현장체험학습비 한도액) = 1,700,000원 

(4) 기부금공제 : 3,000,000원 × 15% = 450,000원 

   * 거주자 본인의 명의로 지급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(나이의 제한 없음)가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에

포함한다. 

     공제대상 기부금 : Min[3,000,000원, 30,000,000원 × 10%] = 3,000,000원(한도액)  

(5) 계 : 1,650,000원 + 255,000원 + 450,000원 = 2,355,000원

(6) 특별세액공제 : Min[①, ②] = 2,300,000원

① 2,355,000원

② 한도 : 2,300,000원(종합소득 산출세액)


